
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시설 안내

시 설 명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: □ 

위    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관광로 번길 : 153 39□ 

규    모:□ 부지면적 연면적  14,580 , 13,814.85㎡ ㎡ 객실 및 숙박정원 실 명( : 103 /358 )

주요시설□ 

구 분 주 요 시 설

루프탑 우드데크 등 서해안 조망 편의시설  

지상 층4 객실 실 숙박인원 명 세탁실 휴게공간 (43 )( : 144 ) / / 

지상 층3 객실 실 숙박인원 명 세탁실 휴게공간 (43 )( : 144 ) / / 

지상 층2  객실 실 숙박인원 명(17 )( : 70 ) / 카페 준비중 스포츠체험공간 등(145 , ) / (200 ) ㎡ ㎡

지상 층1
로비 안내데스크 북카페 식당 준비중 / / (121 ) / (356 , ) / ㎡ ㎡
대강당 및 회의실 수영장 성인풀 아동풀  (459 ) (60 ) / ( 445 , 86 )㎡ ㎡ ㎡ ㎡
자가취사장 편의점 준비중 (57 ) / (103 , )㎡ ㎡

지하 층1
지하주차장 샤워탈의실 세탁실 기계 전기실 / / / ·
주차대수 총 대 대형버스 주차구역 대 포함 * : 109 ( 4 )

식당 편의점 카페 현재 운영자 모집 중 , , ※ 

시설사진□ 

전경 수영장

객 실 북카페

스포츠체험공간 식당



유스호스텔 사용료□ 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의( [ 2] 2 2)「 」 

계절ㆍ시기ㆍ요일 시설 사용률 등을 고려해 범위 내 사용료 가감 가능  , 50% ※ 

객실 사용료  ○ 

구분 면적 수

사용료 미포함 박(VAT /1 )

기준요금
시범운영 기간

할인요금(50%)

인실2 24 -31㎡ ㎡ 실39 원90,000 원45,000

인실4
일반객실 34 -40㎡ ㎡ 실38

원120,000 원60,000
장애인객실 49㎡ 실4

인실6 50 -51㎡ ㎡ 실11 원140,000 원70,000

가족실

인실4 (A) 36 -42㎡ ㎡ 실 5 원140,000 원70,000

인실4 (B) 57 -65㎡ ㎡ 실 5 원170,000 원85,000

인실6 62㎡ 실 1 원180,000 원90,000

부대시설 사용료  ○ 

구분 면적 수
사용료 미포함(VAT )

시간 이내4 시간 초과4

대강당 459㎡ 실1 원 1,200,000 원1,800,000

회의실 60㎡ 실4   원250,000   원400,000

참고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 ( ) ※ 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의( [ 3 2])「 」 

연 번 감 면 대 상
감 면 비율

객실 부대시설

1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사용하는 경우 100% 100%

2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, 

목적 행사ㆍ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
30% 100%

3
학교 공공기관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영리 목적 행사, , ㆍ사업을 

위해 사용하는 경우
20% 20%

4 장애인 20% -

5 국가보훈대상자 20% -

6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20% -

7 이용 인원 모두가 청소년인 경우 20% 20%

8 화성시민이 사용하는 경우 10% 10%

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% 100%

비고

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1. “ ” 3 1 . 「 」 

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 2. “ ” .

가 지방공기업법 제 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  . 49「 」 

나 지방공기업법 제 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    . 76「 」 

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   . 2 1「 」 

  3. 학교 란 초ㆍ중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“ ” 2 , 2「 」 「 」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 조제2 2「 」 

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. 

청소년단체 란 청소년 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 4. “ ” 3 8 . 「 」 

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 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5. “ ” 32 .「 」 

국가보훈대상자 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6. “ ” 3 2 . 「 」 

  7. 다자녀가정 이란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 조제 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“ ” 2 5 .「 」 

그 밖의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의 기타사항란 부터 까지를 준용한다  8. 3 1) 3) .




